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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 2019. 7. 18.

수 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참 조 안전담당자

제 목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규정 시정요청

1. 국가 균형 발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귀 공사에 경의를 표합

니다.

2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 62조 제4항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‘정기

안전점검’은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 6항의 ‘안전점검 책임기술인’

조항의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「시설물의 안

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 9조에 따라 해당 기술분

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수

행토록 되어있습니다.

3. 그러나 귀 공사는 ‘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’(2016.12월 간행)1.4 용

어의 정의 나.에서 책임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특정하여 관련 법

령을 위반하므로써 법의 안전성을 훼손함은 물론, 추가비용을 부담시

키는 부당특약조건으로 법정 ‘건설안전점검기관’의 원성이 끊이지 않

고 있습니다.

4. 따라서,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

니다.

  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

